
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원천징수의
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지급을 다
투는 소송에서 원천공제의 항변을 할 수 없고, 미지급 임
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는 해고기
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
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본 사례 (대법원
2022.8.19. 선고 2021다279903 판결)

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,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,

위 미지급액에서 ①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및 ② 원고가 위 해고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

하며 얻은 이익(중간수입)을 각 공제하여야 하는지, 공제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.

원심은, ①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·공제

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급하여야 할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처음부터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다투는 소

송에서 사용자가 원천공제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한편,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

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, 원고가 해고기

간 중에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(중간수익)과,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

당 한도액을 산정한 다음, 그 차이분(즉, ‘중간수익 – 휴업수당 해당분’)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(예컨대 해

고기간 미지급 임금액이 100만원이고 휴업수당이 70만원인데 중간수입이 80만원인 경우 원심은 ‘80만원-70만원’을 하여 10만원의 공제

를 적용하였고, 그 결과 사용자는 90만원을 지급하게 됨).

하지만 대법원은, ①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이 부당하다는 원

심 판단에는 수긍하면서도, ②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원심의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

였습니다. 즉,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는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이므로 그 금액

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,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(즉, ‘해고기간 임금액 – 휴업수당 한도액’) 범위 내에서는 중간수입

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(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25277 판결)를 확인하면서(즉, 위의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30만

원까지 중간수입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는 70만원을 지급하게 됨)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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